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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골자



련법규

타 자치단체 조례제 현황

검토의견





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청소년기본법

제 조 청소년시설의 설치18 ( · ) 가 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· .①

가 자치단체 의 자는 따로 률이 정하는 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 할 수·②

있다.

가 자치단체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1③

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제 조 공공시설144 ( )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 를 하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①

제 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리에 하여 다른 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1 .②

제 항의 공공시설은 계 자치단체의 동의를 아 그 자치단체의 역 에 설치할 수1③

있다.


